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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

□ 관련근거 :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ㅇ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

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(법 제12조)

□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

ㅇ 사회적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

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

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

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

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

ㅇ 적용대상 기관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청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

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특별법인

□ 구매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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